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 (2020.5. 기준 ) by 서울시NPO지원센터

* 참고사항  1. 공란은 웹페이지  상 확인이 안된 사항(아래 기재내용은  각 부처별 웹페이지  상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  기재. 정부 웹페이지  정보공개  업데이트  여하에 따라 세부 내용 차이 있을 수 있음.)
                  2. 주무부서  명칭은 주무관청별  조직개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주무관청별  아래 규칙상에  기재된 서류 및 허가기준  외의 세부 요청서류  및 기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립 준비시 주무관청  사전 확인 필요(예, 주무관청별  기본재산  금액조건  다를 수 있음.)
                  4.아래 정보는 '법령'에 의한 'OOO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며 , '행정규칙 '에 의한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 추후 업데이트  예정
                  5.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정보가 있을시 블로그 포스팅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 (^^)

구분 [준비  및 신청 ] 설립허가  신청시 [설립허가  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처  및 주무관청별  관련  사항

기관명
(가나다순 )

설립허가  신청서류 설립허가  기준
설립관련  보고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보
고)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해당 사업연
도의 사업실
적 및 수입/지
출 결산서

해당 사업
연도말  재
산목록

다음 사업연
도의 사업계
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자산증감
사유

해당 사업
연도 사원
의 이동현
황

제출기한 제출대상

부처별  
 비영리법인  현

황

관련문의
 주무부서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부처별  비영리법인
의 설립 허가에  대

한 근거

감사원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
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
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 생
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고 명
함판 사진을 붙인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7.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
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
는 서류) 1부
8. 설립하려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의 
주소,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
은 사원명부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허가 이후 지체없이 재산
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
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감사원에 제
출 및 보고
 2. 법인설립 등기 등을 하였
을때 7일 이내에 감사원에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O
O

(사단법인
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계획 및 수
입/지출 예산서 : 
사업연도 종료되
기 1개월전)

감사원

감사원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
부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설
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
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
관 비영리법인 

현황
(2020.3.31.)

규제개혁법
무담당관

고용노동부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
위원회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사본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공정거래위
원회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공정거래위원회 소
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O

O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서)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비
영리법인 현황

(2020.2.)

규제개혁법
무담당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설
립허가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소관 비영리법인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
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
인의 주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제출(이
하, 주무관청)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
서 포함)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서면 보고 혹은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교육부 소관 비
영리법인 허가
단체 목록
(2019.8.)

평생학습정
책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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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 (2020.5. 기준 ) by 서울시NPO지원센터

* 참고사항  1. 공란은 웹페이지  상 확인이 안된 사항(아래 기재내용은  각 부처별 웹페이지  상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  기재. 정부 웹페이지  정보공개  업데이트  여하에 따라 세부 내용 차이 있을 수 있음.)
                  2. 주무부서  명칭은 주무관청별  조직개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주무관청별  아래 규칙상에  기재된 서류 및 허가기준  외의 세부 요청서류  및 기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립 준비시 주무관청  사전 확인 필요(예, 주무관청별  기본재산  금액조건  다를 수 있음.)
                  4.아래 정보는 '법령'에 의한 'OOO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며 , '행정규칙 '에 의한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 추후 업데이트  예정
                  5.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정보가 있을시 블로그 포스팅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 (^^)

구분 [준비  및 신청 ] 설립허가  신청시 [설립허가  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처  및 주무관청별  관련  사항

기관명
(가나다순 )

설립허가  신청서류 설립허가  기준
설립관련  보고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보
고)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해당 사업연
도의 사업실
적 및 수입/지
출 결산서

해당 사업
연도말  재
산목록

다음 사업연
도의 사업계
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자산증감
사유

해당 사업
연도 사원
의 이동현
황

제출기한 제출대상

부처별  
 비영리법인  현

황

관련문의
 주무부서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부처별  비영리법인
의 설립 허가에  대

한 근거

국가보훈
처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적
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
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참
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
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
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
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
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
국특수임무유공자회,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조에서 정한 단체, 대
한민국재향군입회법에 따
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
인회, 이 규칙에 따라 이미 
허가된 비영리법인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여 권
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
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
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니할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국
가보훈처장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국가보훈
처장에게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O

O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서)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국가보훈처
장

국가보훈처 소
관 비영리법인 
현황(2018.10.)

혁신행정담
당관실

국가보훈처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민권익
위원회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를 적은 서류와 정관)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
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보고 혹은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국민권익위
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
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8.21. 폐지

국민안전
처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를 적은 서류와 정관)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서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국민안전
처장관에게 보고 혹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7. 폐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
서류(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와 출연의 신
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
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등기소나 금융기
관에서 재산의 이전을 확인
한 증명서를 주문관청에 제
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보고 혹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국방부 소관 비
영리법인 현황

(2019.12.)

조직관리담
당관실

국방부 비영
리법인 설립
허가 안내

국방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https://www.mpva.go.kr/mpva/data/situation03View.do?info_id=6510
https://www.mpva.go.kr/mpva/data/situation03View.do?info_id=6510
https://www.mpva.go.kr/mpva/data/situation03View.do?info_id=6510
http://www.law.go.kr/법령/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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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국민권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국민권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국민권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국민권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국민안전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국민안전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국민안전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1297059&boardSeq=I_7523660&titleId=null&id=&siteId=mnd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1297059&boardSeq=I_7523660&titleId=null&id=&siteId=mnd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1297059&boardSeq=I_7523660&titleId=null&id=&siteId=mnd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1297059&boardSeq=I_4725210&titleId=null&id=&siteId=mnd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1297059&boardSeq=I_4725210&titleId=null&id=&siteId=mnd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1297059&boardSeq=I_4725210&titleId=null&id=&siteId=mnd
http://www.law.go.kr/법령/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 (2020.5. 기준 ) by 서울시NPO지원센터

* 참고사항  1. 공란은 웹페이지  상 확인이 안된 사항(아래 기재내용은  각 부처별 웹페이지  상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  기재. 정부 웹페이지  정보공개  업데이트  여하에 따라 세부 내용 차이 있을 수 있음.)
                  2. 주무부서  명칭은 주무관청별  조직개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주무관청별  아래 규칙상에  기재된 서류 및 허가기준  외의 세부 요청서류  및 기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립 준비시 주무관청  사전 확인 필요(예, 주무관청별  기본재산  금액조건  다를 수 있음.)
                  4.아래 정보는 '법령'에 의한 'OOO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며 , '행정규칙 '에 의한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 추후 업데이트  예정
                  5.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정보가 있을시 블로그 포스팅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 (^^)

구분 [준비  및 신청 ] 설립허가  신청시 [설립허가  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처  및 주무관청별  관련  사항

기관명
(가나다순 )

설립허가  신청서류 설립허가  기준
설립관련  보고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보
고)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해당 사업연
도의 사업실
적 및 수입/지
출 결산서

해당 사업
연도말  재
산목록

다음 사업연
도의 사업계
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자산증감
사유

해당 사업
연도 사원
의 이동현
황

제출기한 제출대상

부처별  
 비영리법인  현

황

관련문의
 주무부서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부처별  비영리법인
의 설립 허가에  대

한 근거

국토교통
부 및 그 
소속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규제개혁법
무담당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
회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
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
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금융위원회
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금융위원
회에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규제법무담
당관

금융위원회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
부 및 그 
소속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소
관 비영리법인 
현황(2020.4.)

종합정책과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
수산식품
부 및 그 
소속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농림축산수산
식품부 소관 비
영리법인 현황

(2015.11.)

규제개혁법
무담당관

농람축산식품부장
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문화체육
관광부  및 
문화재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의 등
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
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등기부등본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삭제
 (2005.6.4.)

삭제
 

(2005.6.4.)

삭제
 (2005.6.4.) X X 삭제

 (2005.6.4.)
삭제

 (2005.6.4.)

문화체육관광
부 소관 현황

(2020.5.)
규제개혁법
무담당관

문화체육관
광부 비영리
법인 업무매
뉴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
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업실적 및 사업계
획에 대한 보고의무

사항 폐지

http://www.law.go.kr/법령/국토교통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국토교통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국토교통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국토교통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금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금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금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moe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menuNo=7070000&searchNttId1=MOSF_000000000036461&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59
http://www.moe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menuNo=7070000&searchNttId1=MOSF_000000000036461&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59
http://www.moe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menuNo=7070000&searchNttId1=MOSF_000000000036461&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59
http://www.law.go.kr/법령/기획재정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기획재정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기획재정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기획재정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s://www.mafra.go.kr/mafra/36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3MSUyRjMwNDU0M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https://www.mafra.go.kr/mafra/36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3MSUyRjMwNDU0M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https://www.mafra.go.kr/mafra/36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3MSUyRjMwNDU0M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https://www.mafra.go.kr/mafra/36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3MSUyRjMwNDU0M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http://www.law.go.kr/법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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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 (2020.5. 기준 ) by 서울시NPO지원센터

* 참고사항  1. 공란은 웹페이지  상 확인이 안된 사항(아래 기재내용은  각 부처별 웹페이지  상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  기재. 정부 웹페이지  정보공개  업데이트  여하에 따라 세부 내용 차이 있을 수 있음.)
                  2. 주무부서  명칭은 주무관청별  조직개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주무관청별  아래 규칙상에  기재된 서류 및 허가기준  외의 세부 요청서류  및 기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립 준비시 주무관청  사전 확인 필요(예, 주무관청별  기본재산  금액조건  다를 수 있음.)
                  4.아래 정보는 '법령'에 의한 'OOO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며 , '행정규칙 '에 의한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 추후 업데이트  예정
                  5.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정보가 있을시 블로그 포스팅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 (^^)

구분 [준비  및 신청 ] 설립허가  신청시 [설립허가  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처  및 주무관청별  관련  사항

기관명
(가나다순 )

설립허가  신청서류 설립허가  기준
설립관련  보고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보
고)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해당 사업연
도의 사업실
적 및 수입/지
출 결산서

해당 사업
연도말  재
산목록

다음 사업연
도의 사업계
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자산증감
사유

해당 사업
연도 사원
의 이동현
황

제출기한 제출대상

부처별  
 비영리법인  현

황

관련문의
 주무부서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부처별  비영리법인
의 설립 허가에  대

한 근거

법무부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번호),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
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
월일, 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
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
서 발급한 증명서를 주무관
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법무부장관

법무부 소관 비
영리법인 현황
(2018.9.30.)

혁신행정담
당관실

법무부 비영
리법인 및 
공익법인 관
리감독 업무
편람(2017)

법무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
처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
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
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1. 정관 변경 이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서)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법원행정처
장

법원행정처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제처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적
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법제처장
에게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법제처장

혁신행정인
사담당관실

법제처 민원
편람

법제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
부 및 그 
소속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보건복지부 소
관 비영리법인 
현황(2020.1.)

규제개혁법
무담당관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2018)

보건복지부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
자원부  및 
그 소속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산업통상자원
부 비영리법인 
현황(2020.4)

법무부 비영
리법인 및 
공익법인 관
리감독 업무
편람과 동일

(2017)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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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 (2020.5. 기준 ) by 서울시NPO지원센터

* 참고사항  1. 공란은 웹페이지  상 확인이 안된 사항(아래 기재내용은  각 부처별 웹페이지  상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  기재. 정부 웹페이지  정보공개  업데이트  여하에 따라 세부 내용 차이 있을 수 있음.)
                  2. 주무부서  명칭은 주무관청별  조직개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주무관청별  아래 규칙상에  기재된 서류 및 허가기준  외의 세부 요청서류  및 기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립 준비시 주무관청  사전 확인 필요(예, 주무관청별  기본재산  금액조건  다를 수 있음.)
                  4.아래 정보는 '법령'에 의한 'OOO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며 , '행정규칙 '에 의한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 추후 업데이트  예정
                  5.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정보가 있을시 블로그 포스팅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 (^^)

구분 [준비  및 신청 ] 설립허가  신청시 [설립허가  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처  및 주무관청별  관련  사항

기관명
(가나다순 )

설립허가  신청서류 설립허가  기준
설립관련  보고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보
고)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해당 사업연
도의 사업실
적 및 수입/지
출 결산서

해당 사업
연도말  재
산목록

다음 사업연
도의 사업계
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자산증감
사유

해당 사업
연도 사원
의 이동현
황

제출기한 제출대상

부처별  
 비영리법인  현

황

관련문의
 주무부서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부처별  비영리법인
의 설립 허가에  대

한 근거

식품의약
품안전처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게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규제개혁법
무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여성가족
부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
서 포함)를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여성가족
부장관에게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소
관 비영리법인 
현황(2019.9.)

법무감사담
당관

여성가족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
무편람
(2018)

여성가족부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
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 또
는 금융회사 등이 발급한 증
명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외교부장
관에게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외교부장관

외교부 소관 비
영리법인 현황

(2012.12.)

주사무소 소
재 지방자치
단체(2013부
터 시행)

외교부 비영
리법인 업무
매뉴얼
(2013)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인사혁신
처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번호),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
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
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
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
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 또
는 금융회사 등이 발급한 증
명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
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인사혁신
처장에게 서면 보고 혹은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인사혁신처
장

인사혁신처 소
관 비영리법인 
현황(2019.1.)

인사혁신처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칙상 사업실적 보
고에 대한 구체적 명
시 부재

중소벤처
기업부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
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 또
는 금융회사 등이 발급한 증
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소상공인정
책과

중소벤처기업부 소
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5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5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5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ac76d4947eab4b5dbd86dfe02c931011.hwp&rs=/rsfiles/202005/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ac76d4947eab4b5dbd86dfe02c931011.hwp&rs=/rsfiles/202005/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ac76d4947eab4b5dbd86dfe02c931011.hwp&rs=/rsfiles/202005/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ac76d4947eab4b5dbd86dfe02c931011.hwp&rs=/rsfiles/202005/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ac76d4947eab4b5dbd86dfe02c931011.hwp&rs=/rsfiles/202005/
http://www.law.go.kr/법령/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법령/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http://www.mofa.go.kr/www/brd/m_4075/view.do?seq=345186&srchFr=&amp;srchTo=&amp;srchWord=%EB%B9%84%EC%98%81%EB%A6%AC%EB%B2%95%EC%9D%B8%20%ED%98%84%ED%99%A9&amp;srchTp=0&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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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 (2020.5. 기준 ) by 서울시NPO지원센터

* 참고사항  1. 공란은 웹페이지  상 확인이 안된 사항(아래 기재내용은  각 부처별 웹페이지  상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  기재. 정부 웹페이지  정보공개  업데이트  여하에 따라 세부 내용 차이 있을 수 있음.)
                  2. 주무부서  명칭은 주무관청별  조직개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주무관청별  아래 규칙상에  기재된 서류 및 허가기준  외의 세부 요청서류  및 기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립 준비시 주무관청  사전 확인 필요(예, 주무관청별  기본재산  금액조건  다를 수 있음.)
                  4.아래 정보는 '법령'에 의한 'OOO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며 , '행정규칙 '에 의한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 추후 업데이트  예정
                  5.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정보가 있을시 블로그 포스팅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 (^^)

구분 [준비  및 신청 ] 설립허가  신청시 [설립허가  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처  및 주무관청별  관련  사항

기관명
(가나다순 )

설립허가  신청서류 설립허가  기준
설립관련  보고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보
고)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해당 사업연
도의 사업실
적 및 수입/지
출 결산서

해당 사업
연도말  재
산목록

다음 사업연
도의 사업계
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자산증감
사유

해당 사업
연도 사원
의 이동현
황

제출기한 제출대상

부처별  
 비영리법인  현

황

관련문의
 주무부서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부처별  비영리법인
의 설립 허가에  대

한 근거

중앙선거
관리위원
회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창립총회회의록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
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5.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6.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
부
 7.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
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등기부등본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위
원장

행정국제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소관 비영리법인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등의 증명
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통일부장
관에게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통일부장관

통일부 비영리
법인 현황
(2020.5.)

혁신행정담
당관실

통일부 비영
리법인 설립
허가 안내

통일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
부 및 그 
소속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
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
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
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해양수산부 
민원편람

(2019)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

행정안전
부 및 그 
소속청(경
찰청장  또
는 소방청
장)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보고 혹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행정안전부 비
영리법인 현황

(2020.4.)
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2018)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
소 사무처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의 증
명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7일 이내에 사무처장에
게 등기부등본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기획조정실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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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 (2020.5. 기준 ) by 서울시NPO지원센터

* 참고사항  1. 공란은 웹페이지  상 확인이 안된 사항(아래 기재내용은  각 부처별 웹페이지  상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  기재. 정부 웹페이지  정보공개  업데이트  여하에 따라 세부 내용 차이 있을 수 있음.)
                  2. 주무부서  명칭은 주무관청별  조직개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주무관청별  아래 규칙상에  기재된 서류 및 허가기준  외의 세부 요청서류  및 기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립 준비시 주무관청  사전 확인 필요(예, 주무관청별  기본재산  금액조건  다를 수 있음.)
                  4.아래 정보는 '법령'에 의한 'OOO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며 , '행정규칙 '에 의한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 추후 업데이트  예정
                  5.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정보가 있을시 블로그 포스팅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 (^^)

구분 [준비  및 신청 ] 설립허가  신청시 [설립허가  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처  및 주무관청별  관련  사항

기관명
(가나다순 )

설립허가  신청서류 설립허가  기준
설립관련  보고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보
고)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해당 사업연
도의 사업실
적 및 수입/지
출 결산서

해당 사업
연도말  재
산목록

다음 사업연
도의 사업계
획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자산증감
사유

해당 사업
연도 사원
의 이동현
황

제출기한 제출대상

부처별  
 비영리법인  현

황

관련문의
 주무부서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부처별  비영리법인
의 설립 허가에  대

한 근거

환경부  및 
기상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
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
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
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
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
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
서 포함)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
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
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에 보고 혹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
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
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
류 1부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

환경부 소관 비
영리법인 현황

(2020.1.)
규제개혁법
무담당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서울시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3. 정관 1부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1부
7. 수지예산서 1부
8. 회원명부 1부 
9. 재산목록 1부, 증명서류 각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10. 사무소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1부(또는 부동산 사용
승낙서 1부)
11. 법인소개서 1부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실현
가능성
 2. 목적사업 수행능력
 3. 재정적 기초확립 여부

1. 정관 변경 허가신청서
 2. 정관 변경 사유서
 3. 정관 개정안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4. 총회 회의록 사본(정관 
변경사항 논의 필수.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5. 법인 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
이 있을 시)
 6. 기타 정관변경사항 증
빙 자료
  - 목적사업 변경시 : 사업
계획서, 수지예산서(재정
확보 방안)
  - 주소 변경시 : 사무실 
증빙서류

O O O X X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서울시 주관
부서

서울시 비영리
법인 현황
(2020.2.)

민주주의위
원회 공익활
동지원팀

서울시 비영
리법인 설립
허가안내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 소
관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 중,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에 의
거하여 서울시에 법
인 허가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 소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인 중, 각 지역별 비
영리법인 설립허가 
문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광역시도) 비
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주무관에게 문
의(광역시도별 기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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